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3.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

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

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

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제1호에서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

보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

다.

비고:

가.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한

다.

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

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여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하나의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학 위 경력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보호 관련 박사 정보보호 경력 2년

정보보호 관련 석사 정보보호 경력 1년



다.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의 해당 취득자격이나 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또는 정보기술 경력으

로 인정한다.

정보보호 관련 학사 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기술 관련 박사 정보기술 경력 2년

정보기술 관련 석사 정보기술 경력 1년

정보기술 관련 학사 정보기술 경력 6개월


